
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2] <개정 2023. 4. 12.>

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(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1.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와 제도법

 가. 표지

           

 나. 제도법

   1) 도형표시

   2)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.

   3) 표지도형의 색상 및 크기는 포장재의 색상 및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   4) 삭제 <2016. 12. 30.>

2. 표시사항

 가. 표지

          

 나. 표시항목

   1) 산지: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의 시ᆞ도나 시ᆞ군ᆞ구 단위를 적는다.

   2) 품종(품종):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이 규칙 제7조

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.

   3) 중량·개수: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

   4) 삭제 <2014.9.30.>

   5) 생산연도: 쌀과 현미만 해당하며, 「양곡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라 수확

연도를 표시한다.

   6) 생산자: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·조직명, 주소, 전화번호(유통자의 경우 유

통자 성명, 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)

   7) 이력추적관리번호: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

3. 표시방법

 가.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

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.

 나.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지

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,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



할 수 있다.

 다.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

한다.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

을 표시할 수 있다.

 라.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
 마. 제2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,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

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
